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
연 도 별

2018 2019 2020 2021 2022

지방채발행한도액(A) 7,500 9,100 20,100 22,700 20,600

발행액(B) 0 0 0 0 0

발행비율(B/A*100) 0 0 0 0 0

▸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7.1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

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*한 기본한도액(7.15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

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
* 지방재정법 개정(’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
▸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* 별도한도액 = 의무매출채권(지역개발,도시철도) + 차환채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

** 차환채 = 기존지방채를신규지방채로대체발행하는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한시적으로인정


